
관련근거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1. : -3090(2024.11.12.)
 

제 회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2. 157 *에 따라 학교체육진흥법 제 조 제 항11 1「 」

개정 법률 시행 전까지, '최저학력 미도달 초 중 학생선수· 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

규정이 한시적으로 유예**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

니다.

심의 의결 금 적용시기 공문 확인 즉시 시행    * ( · ) `24.11.8.( ), ( ) 

주요 내용 초 중 학생선수도 고등학교 학생선수와 같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후 경기대회    ** ( ) ·

참가 허용을 개정 법률 시행 전까지 실시
 

학생선수 대회 참가 제한 규정 한시적 유예사항  □ 

관련법규 학교체육 진흥법 제 조 제 항    o : 11 1「 」 

적용시기    o :공문 확인 즉시 시행

적용대상    o : 초 학년 중학교 학생선수(4~6 ), 

주요내용    o :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후 경기대회 , 

참가 허용

                 

 

붙임  교육부 공문 부 끝1 .  .

가치있는 스포츠 같이하는 인권존중, 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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